
제한경쟁 사유서
계약건명 202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차세대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

소요예산 금396,478천원(금삼억구천육백사십칠만팔천원) / 부가세 포함

제한경쟁
법적근거
(해당사항에

체크)

지방계약법
시행령

제20조참고

1.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
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, 3억원 이상 전문‧기타공사
‑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
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‧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‧용역

√

2. 기술보유상황
‑ 특수한 기술‧공법이 요구되는 공사,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‧물품제조

3. 시공능력평가액
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, 3억원 이상 전문‧기타공사

4. 지역
‑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, 10억원 미만 전문공사, 5억원 미만 기타공사
‑ 추정가격 3.5억원 미만 용역‧물품, 3.3억원 미만 건설기술·엔지니어링용역,
1.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

5. 설비 :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
6. 유자격자명부
7. 물품납품능력 : 특수한 성능‧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 √

8. 중소기업자 √

9. 소기업‧소상공인
10. 기타 (직접 기재)

제한경쟁
사 유

전문성,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
‑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정보화 관련 사업

실적제한시
제한범위

○ 실적인정기간 : 최근 3 년 이내
‑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동향 및 최신 트렌드의 영향이 큰 업무로 실적 인정기간 최근
3년 이내로 제한

○ 실적인정기준 : 50,000천원
‑ 사업 규모의 1/3 이내(금액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)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

담당 : 직급 : 7급 성명 : 김정현 (서명 또는 인)

본부장 : 직급 : 2급 성명 : 이민정 (서명 또는 인)

상기와 같이 제한경쟁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6월 15일

서울시특별시50플러스재단 회계책임자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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